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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 산업안전행정업무는 1948년 11월 사회부

의 내국(內局)이었던 노동국의 기준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1963년 8월 보건사회부

의 노동국이 외청인 노동청으로 승격 발족된 후인 

1966년 12월 노동국에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과 단위의 조직(산업안전과)이 신설되었다. 1976년에

는 산업안전보건업무가 노동국에서 근로기준관 소관

업무로 변경되었고, 1981년 4월에는 노동청이 노동부

(현 고용노동부)로 승격되면서 산업안전보건업무는 

근로기준국 산업안전과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1989년 

1월에는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전담하는 

국(局)인 산업안전국을 신설하여 산업안전보건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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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major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the requirements for the advance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o propose measures to establish 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ecutive.  

Methods: The problem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korea were examined empirically and 
case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developed countries were investigated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A plan for establishing 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ecutive was proposed over the 
short and medium term.  

Results: 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is characterized by a professional and technical nature, and even more 
so in modern society. Therefore the greatest value required by 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s 
expertise. In addition, administrative values it requires include efficiency, specificity, independence, and activity. The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ve organization has a number of problems in terms of these values. The most 
appropriate way to realize these values is to establish 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ecutiv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such 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ecutive in a phased manner taking into consideration its relationship with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KOSHA), including KOSHA's functional adjustment

Conclusions: In order to solve the deep-seated problems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o 
advanc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ecutive as a foundation for achieving an advanced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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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노동부 내의 국 단위의 조직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행정조직의 경우는, 당초에는 특별행정기관인 지방

노동관서의 근로감독과에서 일반근로기준업무와 함

께 담당하던 것을 1987년부터는 산업안전과(현 산재

예방지도과)를 신설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전담

하게 되었다. 또한 1987년 12월에는 노동부 산업안

전국(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의 외곽조직으로 공공

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을 설립하였는바, 1977년 4월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

던 국립노동과학연구소의 기능은 동 공단으로 점진

적으로 이관되었다(MoL, 2006).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은 장

기적으로 볼 때 계속적으로 확대⋅발전되면서 외양

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와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어 왔

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 질적인 측면에

서는 오래 전부터 전문성의 부족을 중심으로 행정조

직 안팎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

다. 특히, 1982년 12월에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향상

을 위해 신설된 근로감독관직렬이 일반행정직렬과의 

승진소요기간 차이 등 당시 노동부의 내부사정으로 

1992년 12월에 폐지된 것은(Kim et al., 2006) 산업안

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이 정체하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초창기에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을 구축하는 단계

에서는 기초적인 인프라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

로 물량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에 비례하

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사회가 전문화

되고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물량 위주의 행정은 한

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오히려 산업안전보건에 걸

림돌로 작용하는 등 점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초기에는 담

당인력의 경우 성실성 중심의 범용인재를 다수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지만, 유해위험요인이 고도

화⋅전문화⋅복잡화됨에 따라 성실성보다 직무전문

성을 갖춘 인재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하게 되면서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제너럴리스트(generalist)적 접근

은 점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

행정이 산업안전보건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개발시대의 아마추어 행정

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핵심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민간부문의 안전보건조직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

업안전보건영역의 전문성, 독립성(자율성) 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채용, 경력관리 등에서 꾸준한 발전을 

하여 왔다. 이에 반해,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은 그동

안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부분적으로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손질과 개선이 없었

던 관계로 선진적인 안전보건행정조직과 비교하여 

많은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은 규제행정의 비중이 큰 특징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산업안전보건의 발전에 

있어 산업안전보건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클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 수준 여하

와 정도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의 발전에 큰 영

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전체적인 발전도 더딜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도 쉽게 확

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 산업안전보

건 4개 학회(한국안전학회, 한국산업보건학회, 대한

직업환경의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의 공동요청

으로 수행되었다. 4개 학회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

건행정구조로는 선진적인 산업안전보건행정을 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

였고, 필자 또한 그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이 글을 통

해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과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을 설립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의 필요성과 

그것의 추진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산업안전보건청에 요구되는 행

정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도출하고, 이 도출된 행정가

치들에 대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행정가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행 우리나라 산업안

전보건행정조직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 다음으로 주요선진외국의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

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산업

안전보건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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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산업안전보건청에 요구되는 행정적 가치로서 전문성, 

효과성(효율성), 독립성(자율성), 특수성, 능동성의 

내용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밝히고, 이러한 각 가치

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 문

제점을 행정경험에 입각하여 경험적으로 논구(論究)

하였다. 선진외국의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 사례로, 

산업안전보건청 조직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인 영국⋅미국, 산업안전보건청 조직은 아니지만 실

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과 같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와 외양상 유사한 행정조

직을 갖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각각 조사⋅분석하였

다. 마지막으로, 앞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산

업안전보건행정조직을 선진화하는 방안으로서 산업

안전보건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단기적 방안과 중기

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에 필요한 가치

1) 전문성

산업안전보건행정은 주로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

험한 기계⋅설비⋅시설,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많은 유해위험성이 수반되는 

작업을 관리⋅규율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담당자

에게도 당연히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

여 ILO의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의 근로감독에 관한 협

약｣(제81호)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산업안전보건

법규 집행 및 공정⋅재료⋅작업방법의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

에 의학⋅공학⋅전기학⋅화학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

한 충분히 역량을 갖춘 기술자 및 전문가가 감독업

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확실히 취하

여야 한다.”(제9조)고 규정하고 있다(ILO, 1947). 

특히 유해위험요인, 작업환경 등이 점점 고도화⋅

대규모화되고 복잡화⋅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산업안전보건업무에 

적절하고 적확하게 대응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노정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심각

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휴브글로벌 불화수소 누

출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가습기살균제 사고, 메르

스(MERS) 사태 등 최근에 발생한 대형사고도 행정

기관의 전문성 미흡이 사고 발생 및 대형화에 한몫

을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정

교하고 내실 있는 사전예방 지도뿐만 아니라, 사고발

생 후 면밀한 재해조사(감독)를 통해 사고원인을 정

확하게 찾아내고, 또 이를 토대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

관은 책임회피용으로 사고 발생 후의 당사자 처벌에 

치중되고 여론제스처용의 대증요법으로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데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커진다. 

한편, 근로감독관들은 현재 모두 특별사법경찰관

리로 임명되고 있는데, 이 특별사법경찰제는 전문화

된 기능별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사법경찰관리로서

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한 점을 고려하여, 전문적 지식

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도화한 것이다(Sin 

et al., 2012).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제의 취지로 볼 

때,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에게는 산업안

전보건감독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효율성(효과성) 

산업안전보건행정의 경우에도 다른 행정과 마찬가

지로 재원과 인원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이 도모되어야 한다. 즉,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

로 높은 효과를 달성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행정 또

한 반드시 추구하여야 할 가치이다. 그래야 산업안전

보건행정이 경영계를 위시한 산업안전보건관계자들

로부터 실질적인 신뢰와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규제는 전형적인 사회규제로서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산업안전보건규제 자체가 선이라

는 식으로 등식화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접근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고

려하여야 할 변수가 많아질수록 규제의 품질과 효율

적 집행이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서는 산업안전보건규제 집행기관인 산업안전보건행

정기관이 규제를 정교하고 효과적으로 제정하고 운

용하는 능력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 구성원들이 기본적

인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의 조력을 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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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불필요하게 두 명 이상이 중복적으로 하게 되는 행

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유관기관 모두의 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 특수성   

산업안전보건업무는 업무의 성격, 학문적 배경 등

에 있어서 고용노동분야의 다른 업무와 달리 기본적

으로 전문기술적 지식[공학(기계공학⋅전기공학⋅

화학공학⋅건축공학), 자연과학(화학⋅생물학⋅물리학), 

의학⋅간호학 등]이 많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고용노

동부 내의 다른 부서의 업무와 이질적이고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이러한 이

질성과 특수성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내용을 보더라

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 담당인력은 채용 

시부터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성격에 적합한 전문인력

을 별도의 채널을 통해 확보하고, 채용 후에는 이들

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 경력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동 업무에 요구

되는 역량의 확보를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갖출 필요

가 있다.  

4) 독립성(자율성)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자들과 관리자들의 전문성

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독립적인 

인사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산업안

전보건업무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축

적할 수 있고, 관리자들 또한 산업안전보건업무에 대

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부서가 고용노동부의 1개국으

로만 존재하는 관계로 이론적 지식 외에 경험에 있

어서도 산업안전보건에 문외한일 가능성이 큰 장관

까지의 결재과정에서 초래되는 비효율성, 고용노동

부 내의 다른 부서와의 인사상의 안배 등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업무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부서

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행정구조적으로 보장될 필요

가 있다. 

5) 능동성

산업안전보건업무(특히 산업보건업무)는 다른 업

무와 비교하여 덜 가시적(可視的)이고 즉각적이지 않

으며, 그 발생확률도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현실

적으로 기업 등 행정대상이 스스로 안전보건을 관리

하는 정(正)의 인센티브를 갖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일을 한다고 하여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바로 문제가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업무 등과 달리 기업 등 조직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산업안전

보건분야가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영역이라

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만큼 행정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특히 행정기관에서는 기업 등 조직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

록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업무는 재난관리업무와 달리 

사고발생 후 대책(대응, 구조, 복구)이 아닌 사전예방

업무를 그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문제가 드러나거나 발생하기 이전에 미연에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따라서 

능동적 접근과 자세가 행정기관에게 중요하게 요구

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2. 현행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 문제점

현대 산업안전보건행정에 요구되는 앞에서 언급한 

행정가치들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은 재해예방 선진국가들과 비교하여 그들 나

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 나라의 산업안전

보건분야에서 행정조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무엇보

다 크다고 볼 때,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 

문제점은 고스란히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나아가 걸림돌로 작용

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안전

보건수준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

로 진단하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전문성의 부족

전문성은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에 요구되는 핵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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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전문성 부족은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이 가지고 있

는 문제의 근본원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은 채용, 교육훈련, 경력관리 

어느 단계에서도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채용단계를 보면, 산업안전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동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산업안

전보건에 대한 기초지식과 경험, 즉 직무전문성을 고

려하지 않고 대부분 일반공채를 통해 범용인재를 선

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산업안전보

건에 대해 아무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자가 본인

의 의사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부서에 배치되고 

있다. 게다가 채용 후에는 고용노동부 내의 모든 업

무를 대상으로 순환보직을 하는 인사구조인 관계로, 

산업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될 수 

없어 제너럴리스트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

어 있다. 그리고 교육훈련의 경우도, 설령 산업안전

보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전문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실

무경험만 가지게 될 뿐이고 전문지식까지를 겸비하

는 것은 개인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경험이 없거나 일천한 자가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가

장 중요한 위상을 갖는 산업안전보건행정을 책임지거

나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

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전문적 권

위의 결여와 기업 등 산업안전보건관계자의 산업안전

보건행정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연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을 둘러싼 시대적 요구 및 환경 변화

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후진적인 행정문화인 아

마추어 행정에 머물러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전문성 

부족에 기인한다. 그러다 보니 근로감독관제 또는 특

별사법경찰제의 취지 또한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

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행정기관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선진적 산업안전보건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

에 없다. 즉 선진적 산업안전보건수준의 달성을 위해

서는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전문성은 반드시 해결되어

야 할 문제이다. 산업안전보건행정의 비전문성은 업

무의 집행에 있어 한편으로는 소극적이고 미봉적인 

행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다른 한편으로는 처벌

을 위한 처벌과 권한남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2) 효율성(효과성)의 미흡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

족으로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상당부분이 고용노동부

의 산하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에 의존하거

나 동 기관의 손을 한 번 거치는 구조를 취하고 있

다. 쉽게 말하여 한 개의 기관이 해도 될 것을 두 개

의 기관이 하는 행정의 비효율이 구조적으로 발생하

고 있는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행정기관의 

비전문성을 전제로 행정기관을 보좌(지원)하는 기관

을 제도화하고 있는 사례는 선진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선진외국의 경우 (준)공공기관이라 하더라

도 그 역할이 행정기관과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순환보직 인사 제도 하에서 산업안전보건에 전문

성이 없는 자가 산업안전보건에 배치되고, 배치 후 

업무수행과정에 전문성이 없어도 행정조직 내에서 

양해가 되며, 당사자 스스로도 그다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그리고 승진 

등의 인사에 있어 능력과 성과가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는 등 업무의 효과를 담보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아무리 좋은 산업안전보건제도를 갖추고 있다 하

더라도, 집행기관이 이를 제대로 운용할 능력을 갖추

고 있지 못하면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규상의 많은 제도가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한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 몰이해

로 잘못 집행되거나 방치되는 등 현장작동성을 확보

하지 못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 행정

조직에서 수행하여야 할 일까지 ‘정책연구’라는 이름

하에 무차별적으로 외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일

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전문성 및 일관성의 부족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음으로써 국가

재정의 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상의 모호성(회색조

직) 및 비효과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먼저 동 

공단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기술지원 

또는 기술지도(교육을 포함한다)의 효과에 대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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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정의무사항에 대한 기술‘지

원’이라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즉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고, 벌칙을 수반하지 않는 권고적 성격의 기술‘지도’

라면 전문성 확보를 전제로 고용노동부에서 감독권

을 배경으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고, 

이것이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인 양태이다. 선진외국

에서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기술지원 또

는 기술지도를 주된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준)

공공기관을 찾아볼 수 없다. 독일의 산재보험조합, 

일본의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가 외양상으로는 산업

안전보건공단과 유사한 것 같지만, 업무수행내용에

서 보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특수성의 미 고려 

산업안전보건업무는 고용노동부 내의 다른 업무와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채용, 교

육훈련, 경력관리에 있어 고용노동부의 다른 부서와 

특수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단지 고용노

동부 내의 한 부서로 존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업

무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관계로 인사 

및 조직관리 등에 있어 다른 부서와 동질적으로 취

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채용, 교육훈련, 

경력관리 등에 있어 과거와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 

없이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 결과 

행정의 전문성과 효과성 등을 충분히 제고시키지 못

하고 있다.  

지방노동관서의 설치지역을 정할 때에도 산업안전

보건분야와 다른 분야는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이질

적이다. 그런데 현재는 동일한 지방노동관서에 다른 

부서와 같이 존재하는 관계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지역적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예를 들

면, 서울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업종의 특성상 

산업안전보건부서의 필요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지방관서)의 한 부서로서의 최소조직(인원)

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유해위험업종이 많이 존재하는 다른 지역보다 산업

안전보건부서가 기형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모

순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내에서 감독행정인 산업안전보

건업무가 고용업무와 같은 급부행정과 한 울타리에 

존재하다 보니, 기획관리(또는 총무)부서와 관리자들의 

상당수가 감독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산업

안전보건행정에 급부행정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거

나 양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등 엉

뚱한 일이 종종 벌어지기도 한다.      

 

4) 독립성(자율성)의 미약 

현재 산업안전행정조직은 고용노동부의 한 부서로 

존재하고 있어, 즉 산업안전보건부서의 독립성이 결여

되어 있어 일선의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자(근로감독

관)뿐만 아니라 관리자 또한 비전문가로 채워지는 경

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다 보니 일선담당자와 관리자 

모두 어려운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고 무책임

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관리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모르는 문제에 대해 지휘와 판단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소위 ‘주사(主事)행정’을 조장할 수 있으

며, 관심이 높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선무당이 사람 잡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전문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내의 다른 부서와 동일한 기준

을 적용받고 산업안전보건부서에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보니, 채용, 직무교육 등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경로를 갖기 어렵고, 또한 고용노동부 내부직원들에게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기피부서) 간에 공평한 인사기회

를 부여한다는 이름하에 산업안전보건부서도 다른 부서

와 동일선상에서 순환보직 인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재해예방의 필요성과 전문성은 

위험도가 가장 높은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출발하였

고, 현재도 유해위험요인에 접촉할 가능성이 가장 많

은 곳은 산업안전보건분야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

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안전처, 국민안

전처 등 위험도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분야보다 높다고 

볼 수 없는 분야에서는 독립적 행정기관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

은 산업안전보건분야는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존재하

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안전보건행정이 아마

추어 행정으로 흐를 개연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 외곽기

구라고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고용노동부

가 비전문적이라는 전제 하에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보좌하는 것을 그것의 주된 역할로 삼고 고유의 자

율적인 영역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

동부의 비전문성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율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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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5) 능동성의 결여 

산업안전보건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전문성 부

족은 산업안전보건문제에 대한 능동적⋅선제적인 접

근, 근본적 원인분석보다는 제재 위주의 단기적이고 

피상적 접근, 대증요법으로 연결되기 쉽다. 

그리고 잦은 보직 이동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부

서에 단기간 보임하는 관계로 업무에 대한 열정 투

여와 전문성 향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기제가 작

동하기 어렵고, 관리자들에 의한 책임행정 또한 이루

어지기 어렵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업무의 비가시

성(非可視性)이라는 특성과 맞물려 수동적 뒷북행정, 

대충주의, 전시성⋅캠페인성 행정을 조장하고 권한-

책임의 불일치의 결과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작용하

기 십상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자율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서 산하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존재는 고용노동

부(본부, 지방조직)의 동 공단에 대한 의타심 조장과 

자율적 능력 신장 필요성에 대한 둔감을 초래하고 

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일수록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처리한다는 인식보다는 산하기관인 산업안전

보건공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 안이한 인

식을 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현행 산업

안전행정구조 하에서 양 기관은, 당장은 외양상으로 

상호보완관계인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각 기관의 발전에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역기능이 점점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3. 선진외국의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  

1) 영국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의 외

청조직으로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이 설치되어 있다. HSE는 노동연금부의 소관업

무 중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만을 독립적이고 전문

적으로 수행한다. HSE는 노동연금부 산하에 있지만,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는 대부분 HSE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즉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는 사실상 HSE가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HSE

에는 보건안전감독관 외에 다양한 직무별 기술자, 과

학⋅의학전문가 등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다. 이 중 

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 관련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를 중심으로 채용하여 2년간의 교육훈련을 받아 정

식의 근로감독관으로 채용되고, 채용 후에는 높은 전

문성을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업무에만 종사하면서 

그들의 직업세계에서 뒤지지 않도록 대학기관 등에

서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다양하게 받는

다(AllAboutCareers, 2017; GTI Media Ltd., 2017). 

2)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외청조직으로 산업안

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이 설치되어 있다. OSHA는 노동부의 소관업

무 중 산업안전보건만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

행한다. OSHA는 노동부 산하에 있지만, 산업안전보

건에 관한 업무는 대부분 OSHA 책임 하에 이루어진

다. 즉 산업안전보건업무는 실질적으로 OSHA가 담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OSHA에는 안전보건감독

관 외에 다양한 직무의 전문가, 기술자 등이 다수 배

치되어 있다. 안전보건감독관은 빈자리의 직무요건

에 맞는 자, 즉 산업안전보건 관련지식과 실무경험을 

이미 상당히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Bauer, 

2017; Study, 2017). 그리고 채용 후에는 산업안전보

건분야의 특정업무에만 오랫동안 종사하고 산업안전

보건 전문교육기관(Occupational Training Institute, 

OTI)에서 다양하고 심층적⋅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지

속적으로 받는다. 

3) 독일

독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업무가 연방정부의 노동

사회부와 주정부의 노동 관련부처에서 고용업무와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수행되고 있다. 고용업무는 연

방고용청(Bundesagentur für Arbeit, BA)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어 고용업무는 산업안전보건업무 등 다

른 업무와 조직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다. 산업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조직은 주(Land)마다 

다르지만, 노동보호(주로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전

담하여 수행하는 형태와 환경, 제품안전 등 다른 업

무와 함께 수행하는 형태로 대별된다(BAuA, 2016; 

Wikipedia, 2017b). 어떤 형태이든 산업안전보건업무에 

대해 채용과정을 포함한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유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독관은 이공계 전공자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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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년간의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정식으로 채용되고, 

채용 후에는 산업안전보건업무에 지속적으로 근무하

면서 전문적인 재교육을 받고 있다. 노동보호업무만을 

전담하는 조직형태에서는 모성 및 청소년 보호업무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양적으로 볼 때 주로 산업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감독관을 포함한 조

직구성원의 대부분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산업안전

보건 관련분야의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다(Bayerisches 

Landesamt für Gesundheit und Lebensmittelsicherheit, 

2017). 다른 업무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는 종전의 

지방의 노동보호청(Die Staatlichen Amt für Arbeitsschutz, 

StÄfA)이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과 유사

한 다른 전문기술부서가 통합된 것으로서 산업안전

보건업무의 전문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

고 있다(BAuA, 2013; Wikipedia, 2017a).     

4) 일본

일본에서 산업안전보건업무는 후생노동성 본성의 

안전위생부와 지방의 도도부현 노동국 감독과, 노동

기준감독서의 안전과, 노동위생과에서 수행되고 있

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업무는 노동기준감독관과 

산업안전전문관/노동위생전문관, 노동위생지도의(勞

動衛生指導醫)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데, 이들은 고용

업무 및 일반사무 담당자와 채용, 경력관리 등 인사

에 있어 확연히 분리되어 있다. 산업안전전문관/노동

위생전문관은 산업안전보건업무 중 특히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중앙

(본성)과 지방(도도부현 노동국, 노동기준감독서)에 

각각 배치되어 있고, 노동위생지도의는 도도부현 노

동국에 비상근으로 배치하여 근로자의 건강 확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JMoHLW, 2017). 

노동기준감독관은 노동기준감독관직렬(법문계, 이공

계)을 별도로 두어 노동기준감독업무의 범위 내에서

만 정기채용 및 경력관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써 그 나름대로 감독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높은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관과 노동위생지도의를 통해 제도적으

로 보완하고 있다.      

4.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의 필요성 및 효과  

1)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의 필요성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행정조

직이 그에 요구되는 행정적 가치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반해, 재해예방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조직형태⋅방법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공

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직무전문성을 각국의 특성에 

맞게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

까. 먼저 우리나라와 행정문화가 유사한 일본의 산업

안전보건행정구조와 같이 노동기준감독직렬과 전문

관제도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방안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현행 산업안전

보건행정조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일본과 달리 임금 등 일반감독의 비중이 매우 큰 우

리나라 현실을 고려하면, 이 방안에 따른 행정구조 

하에서도 채용, 직무교육 등이 일반감독업무를 중심

으로 또는 일반감독업무를 안배하면서 운영될 가능

성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산업안전보건업무가 일반

감독업무에 치이거나 부차적인 위치에 놓일 가능성

이 매우 높다. 즉,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는 산업안전

보건업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어려워 

감독관 개인 및 관리자의 전문성 확보, 행정효율성 

개선 등에 일정 정도의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은 전통적으로 많은 

주에서 일반근로감독 등 다른 노동보호분야와 통합

적으로 운영되어 일견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인 것

처럼 보이지만, 일반근로감독업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업무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금업무가 제

도적으로 제외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업무와 유사한 

모성 및 연소자 보호업무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업무가 업무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이

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업무의 독자성과 전문성 등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일부 주의 경우에는 환경, 제품안전 등의 업무와 물

리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들 업

무가 안전보건업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산

업안전보건업무의 독자성과 전문성 등이 훼손되었다

고 보기 어렵다. 요컨대, 독일은 산업안전보건행정조

직은 외양상 다른 업무와 통합 운영되는 것으로 보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업무의 기술전문

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산업안전보건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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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은 북유럽의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독립된 외청조직에서 전문적

으로 수행하는 전형적인 유형의 국가이다. 산업안전

보건업무가 고용노동부 업무의 부차적인 위상이 아

닌 중심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산업안전보건

행정이 국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은 세계

의 산업안전보건을 선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을 

강화하더라도 그것이 고용노동부 내부의 국 또는 실

의 형태(본부)로 존재하는(지방의 경우 한 과의 형태

로 존재하는) 조직개편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실

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즉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에 요구되는 전문성 등의 행정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그 실효를 충분히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안전보건행정에 독립

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술직 등 일부 직

원을 주로 산업안전보건부서에 배치하더라도, 산업

안전보건행정조직 전체적으로 볼 때 채용, 직무교육 

및 경력관리에 산업안전보건업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개선효과

는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행

정조직을 고용노동부와 독립적인 행정구조인 외청, 

즉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업무는 고용노동부에서 오래 

전부터 하나의 국(지방관서의 경우에는 과)으로 존재

하여 온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불충분하나

마 업무의 독자성을 인정받아 왔고 그 성격에 있어 

고용노동부 내의 다른 업무와 이질적이어서 산업안

전보건부문과 다른 부문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부문이 고용노동부에서 청으로 

독립하여 나오는 것은 논리적⋅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2)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의 효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순환보직제도와 같은 제너

럴리스트만을 양산할 뿐 직원 개개인들의 경험과 지

식의 축적을 방해하고 직무전문성이 제대로 존중되

지 않는 현재의 행정조직구조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즉, 산업안전보건업무의 노하우 전수

체계를 갖추고 직원들이 일을 해나가면서 체계적으

로 경력을 쌓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

이다. 그리고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인력을 

증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기업 등 행정대상으

로부터 전문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

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이 

자체적이고 독자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남으로써, 산업안전보건공단 역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업무의 보좌적인 역할이 아닌 자신들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형

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청장을 포함한 

관리자들이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로 채워짐에 따라 

조직 전체적으로 비전문가에 의한 아마추어적 판단

과 지휘 등이 제거되고 전문적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는 만큼, 산업안전보건행정에 적

극적이고 강한 추진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조직의 확장성도 그만큼 커지면서 명실상부한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

라고 판단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산업재해 예방에 대

한 정부의 책무를 본 궤도로 올려놓는 계기이자 정부

의 책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산업재해 예방의 많은 역할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방기금)로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100% 정부출

연기관)이 수행하고 있는데, 동 공단이 현재 수행하

고 있는 역할 중 정부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이 수행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업무는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산업안전보건청이 수행하는 것으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직과 인력이 일부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전환되는 것은 국가 재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재원이 바뀌는 것일 뿐 비용이 추가

적으로(새롭게)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청이 설립된다고 하여 자동적으

로 산업안전보건행정이 선진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

다. 즉,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선진적인 산업안전보

건행정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청 설립은 선진적인 산업안전보건행정을 달

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행정, 나아가 산업안전보건수준의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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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5.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방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는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하나의 방안으로, 산업안전

보건청 설립과 동시에 그 체제(구성)를 모두 갖추거

나 채우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문제를 검토할 때는 불가피

하게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 외곽기구인 산업안전

보건공단의 기능⋅인력조정을 전제하여야 하기 때문

에,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하기 위

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단기적 방안과 중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1) 단기 방안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조직인 본부의 산재예

방부서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를 고

용노동부로부터 분리하여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이전

한다. 본부는 외청으로서 최소규모인 2개국 체제(인

사, 감사 등 지원부서는 청장 직속의 과 체제)로 출

발하고, 지방관서는 그 규모 및 관할구역을 산업안전

보건의 지역적 특성에 기초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관

서의 소재지 및 분포와 별개로 설치한다.  

6개 광역청과 규모가 큰(산업안전보건업무가 많

은) 지청은 산업보건부서를 신설하여 산업안전부서

와 산업보건부서로 편제하고, 중소지청에도 산업보

건전문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한다. 산업보건분야는 

시장기능이 거의 작동되지 않아 정부의 기능이 상대

적으로 강하게 요구되고 전문성이 보다 많이 요구되

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보건행정을 강화할 필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능 중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이관이 필요하면서 단기간에 이관이 가능한 기능과 

조직을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일부 흡수하는 것으로 

하고, 이와 병행하여 동 공단 인력의 일부를 특별(경

력)채용의 형식으로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중기 방안

산업안전보건청 본부, 지방 모두 크게 감독부서와 

지도⋅지원부서로 편제한다. 감독부서는 안전부서와 

보건부서로 구성하고, 지도⋅지원부서는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 산업의학⋅

간호 등으로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골고루 갖춘 

독자적인 전문행정체제를 갖춘다. 산업안전보건청이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온전히 구축한다면, 청과 중복되거나 청을 단

순보좌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능과 역할은 폐지

하고, 이에 따른 유휴인력은 동 공단의 고유의 기능

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 중 산업안전보건

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기술지원(지도) 

등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단기적인 이관에 

이어 중기적으로도 이관을 해나간다. 이와 병행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조사⋅연

구, 교육(강사양성교육, 안전보건감독관 전문화교육 

등), 기법⋅자료 개발⋅보급, 평가 등 산업안전보건

의 플랫폼(인프라)을 조성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한다. 이 과정에서 조정되는 기술지원(지도)

인력의 일부는 산업안전보건청 조직⋅기능의 강화를 

위한 인력으로 순차적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이 산업

안전보건을 둘러싼 환경과 요구에 다음과 같은 점에

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현행 행정조직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산

업안전보건업무에 범용인재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내의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순환보직을 시키는 등 

구조적으로 아마추어 행정을 조장하고 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전문성의 부족으로 비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구조화되어 있고, 능력과 성과

에 따른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행

정의 효과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다. 

셋째, 산업안전보건업무의 특수성과 이질성이 제대

로 반영되지 않아 인사⋅조직관리, 업무처리 등이 산

업안전보건행정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산업안전보건행정 담당직원의 채용, 직무교

육, 경력관리 등에서 독자적인 채널과 운영체제를 

갖지 못하고 있고, 이는 전문성의 약화로 연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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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행정보다는 제재 위

주의 단기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이 산업안전보건행정

의 주된 기조를 이루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에서 발견

되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독립한 외청조직인 산업안전보건

청의 설립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청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다면, 국가적으로 추

가적인 비용소요와 과도기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이를 설립⋅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

라고 판단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최소한의 규모로 

설립하고, 청의 설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안전

보건공단의 기능도 청의 기능이 강화되는 범위에서

만 점진적으로 재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

다. 중기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부(고용

노동부)에 요구하는 역할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전문행정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이에 따

라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기법⋅자료 개발⋅보급 및 평가 등 인프

라 조성업무 중심으로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제

안하였다.

현재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0일 산업안전보건 관련 4개 학회 공동심포지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학계, 노⋅사단체뿐만 아

니라 약간은 유보적이지만 정부(고용노동부) 또한 청 

설립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에서 청 설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산업안

전보건에 관한 중요쟁점 중 어떤 사항보다도 그리고 

어느 때보다 청 설립이 순조롭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을 찬성하는 

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일부 우려사항을 검토하

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

청이 고용노동부의 외청으로 설립되더라도 소속기관

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청에 대하여 

업무지휘를 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다른 부서

와의 협력이 어려워지거나 약화될 가능성은 없을 것

이다. 그리고 법령 등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최종적

인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지만, 청장이 법령 

제⋅개정안 성안(成案) 및 입법예고, 고시 제정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등 실질적인 면에서 청장에게 

상당한 자율적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청 설립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제⋅개정업무가 위축될지 모른다

는 우려는 기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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